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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하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제도 하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연금충당

부채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연금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을 넘어 국가부채 

규모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는 주제Ⅱ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 검토할 것이다.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이하 

“공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평가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연금

충당부채 인식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도입한 해외사례에서는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위한 판단

근거로 교환거래 개념을 사용한다. 교환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수취대가로 미래 금전, 

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 및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에서 이 개념을 연금충당부채 인식을 위한 판단근거로 사용하였다. 국가회계

기준에서도 연금충당부채를 기 도입한 발생주의 도입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발생

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에 대한 교환거

래개념을 적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적연금에 대한 교환거래 판단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교환거래 이외에도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인식범위를 위한 판단근거로 고려하였다. 

이 연구의 세부사항으로는 제2장 공적연금제도에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며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의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제3장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는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교환거래의 개념 및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인식요건을 적용하여 판단해보도록 한다. 

제4장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 도입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는 해외사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 인

식범위 판단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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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공적 연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기여금 또는 조세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연금제공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은 크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리

감독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2)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할 때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에 책임을 가지며, 공무원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 

기여금 및 부담금의 징수 등 업무의 집행과 연금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3) 군인연금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복무된 연한에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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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운영주체는 국방부장관이며 현재 국방부 인사복지

실의 군인연금과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도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학연금제도의 관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며, 자격·징수·

급여업무 및 기금운용 등의 집행업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3. 공적연금 관련 법령 검토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국가의 보전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연금의 성격상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족액에 대해 보전하는 

의무를 지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충당부채 계상의 판단근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 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87조 (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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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56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3) 군인연금법

▪제39조의2(보전금)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

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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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적연금 관련 법조문 비교

구  분 관리주체 운영주체 대  상 근거법률 국가부담여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단

18~60세 

국민 및

거주외국인

국민연금법

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

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

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

정(調整)되어야 한다.(4조①)

법 제87조 

(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

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

공단

각 법에 따른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법 제69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급여에 소용되는 비용을 기

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69조①, 69조②)

군인연금 국방부 국방부 복무군인 군인연금법

법 제39조
(보전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에서 부담한다.(39조②)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교육과학

기술부

사학연금

공단

각 법에 규정된 

학교기관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법 제53조
(국가의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53조의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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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및 관련 법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부족액이 발생

할 경우 국가가 보전해주는 의무는 없다. 다만 5년마다 재정수지를 재계산하여 국민연금 

재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재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전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임의규정을 두어 보전의무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법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 군인 

및 사학연금은 강제규정 혹은 임의규정으로 국가가 보전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파악

하였다.

4. 공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현황

공적연금은 국가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 각각의 산출근거에 따라 자본성격의 적립

금을 적립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각각 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

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이 되는 연금의 경우 재정상태표상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재정운영표에 연금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연금비용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발생주

의 회계제도를 최초에 도입할 경우 기존에 계상되지 않았던 연금충당부채 금액이 일

괄적으로 계상되므로 최초 도입 시 회계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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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1. 교환거래의 개념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여부 판단근거가 되는 주요 개념이 바로 교환거래·

비교환거래 개념이다. 교환거래란 재화 및 용역의 수취대가로 미래 금전·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 

국가회계실체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비교환거래란 일방적인 자원

흐름이나 약속이 있는 거래로서 납입자와 수급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환거래의 개념이 성립할 때 부채의 인식은 부채의 인식기준을 만족할 

때, 즉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미래 자원유출이 확실할 때 이루어진다. 반면 

비교환거래의 경우 부채의 인식은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미지급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비교환거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정책의 문제이거나 변동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SFFA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및 OECD 발생주의 심포

지엄 등 각국의 해외사례에서도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판단에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 

개념을 사용하여 인식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를 기도입한 해외사례에 

대해서는 제4장 해외사례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

환거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므로, 국가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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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
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다만 교환거래의 개념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부채의 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환거래의 개념을 만족한다고 판단한다.

(1) 현재의 의무

부채의 정의는 국가회계실체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금과 같은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미래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만, 그 

지급원인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2)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부채는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 국가회계실체는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을 통해 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국가회계실체가 기금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약정된 급여를 

보장한다면 기금의 운용성과가 나쁠 경우 당초 기여금 외에 향후 추가적 현금유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

가능성’이 충족된다.

(3) 신뢰성 있는 측정

부채의 인식은 미래 지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은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사용한다. 보험수리적 평가

방식이란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향후 연금액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하며, 대상자를 

집단으로 묶어 가정을 적용한다면 신뢰성 있는 가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주제Ⅱ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 조금 더 자세

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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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 검토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검토한 결과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국가

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에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국민연금의 관리실체로서 연금

가입자의 기여금 등에 비례하여 연급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비교환거래 성격),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권자의 확정 연금채무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의 보전 의무가 없으므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 의무라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성격이 연금 지급 재원 부족 

등에 대해 국가 보전 의무가 없으므로 국가회계실체의 연금 급여 지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연금재정의 균형을 위해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이 타 연금에 비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입자 집단의 다양성으로 변수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연금지급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다.

(2)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체로서 피

고용자인 공무원 또는 군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래 연금 등의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 (교환거래의 개념) 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 수급조건

(공무원연금: 20년 이상 가입 및 65세 이상, 군인연금: 20년 이상 가입)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이 지급되므로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회계실체의 보전의무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으로 연금

충당부채를 측정하므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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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

사학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연금의 관리실체이며 교직원의 직접적인 고용주체는 국가

회계실체가 아닌 학교법인에 존재한다. 다만 교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연금의 업무를 국가회계실체인 기금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과 

국가회계실체간의 교환거래가 명확하게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국가회계실체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사학연금의 경우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체가 

아니나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회계실체의 보전의무가 임의규정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사학연금에 대해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므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3.1> 공적연금 부채 인식요건 검토

판단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현재의 의무 미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경제적 효익 유출의 높은 

발생가능성
미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신뢰성 있는 측정 미충족 충족 충족 충족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
Ｘ ○ ○ Ｘ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급여체계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고, 법률적으로 국가가 사학연금기금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학연금제도의 실질이 공무원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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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1)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서(SFFAS)에서는 연방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교환거래,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은 비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상이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

▪교환거래는 거래의 일방이 가치를 희생하고 그 대가로 가치를 받는 거래로서, 

발생된 급여를 미래에 지급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측정 가능할 때 부채로 인식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교환거래로 보아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 포함되며, 

재정상태표상 연금충당부채를 인식

(2) 사회보장보험(social insurance)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비교환거래로 분류되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연금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있음 

▪즉, 부채의 인식은 교환거래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고 자원의 

미래유출이 확실할 때 이루어지지만 비교환거래의 경우 지급기일이 도래(due)

하고 미지급(payable)했을 때 이루어짐.

▪다만 사회보장보험에 대해 비교환거래로 보아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과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험과 관련한 연금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고 있음

▪미국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해 연금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의 주장: 

    (i) 해당 거래가 교환, 비교환, 또는 준교환적 거래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정한 부채의 정의에 따라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current liability)”가 존재한다면 부채와 관련 비용을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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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재정조달방식의 경우 부과방식 또는 적립방식과는 관계없이, 연금제도가 가입

자의 기여금이 클수록 급여수령액도 크도록 설계되므로 준교환거래적 성격

(quasi-exchange features)을 갖기 때문에, 기여금의 수령과 급여의 지급을 비교

환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2.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

▪2001년 9월에 개최된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에서 공무원연금은 계약에 의한 

의무(contractual obligation)이므로 부채로 인식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

▪사회보험사업(Social Insurance Programs)의 부채 인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함

▪사회보험사업에 대해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근거는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이 정부의 재무상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역사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사회보험사업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사회보험사업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근거는 사회보험사업(Social Insurance 

Programs)이 계약적 교환거래(contractual exchange transactions)가 아니라는 이유임

▪또한, 정부가 미래 수령금의 수준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해당자들은 법원에 손

실된 부분만큼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사회보험사업은 준조

세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납세금액과 비례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음

▪결과적으로 모든 회원국은 사회보험사업에 대해서 정부 재정상태표에 부채를 계

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

3.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정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환거래로 보아 IPSAS 25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여 충당

부채를 인식

▪국민연금이 포함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 benefts)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IPSAS ED 34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에 따라 보고일 현재 수급권자에 

대한 사항과 장기재정추계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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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나 

국민연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뉴질랜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미이행계약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는 한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이러한 의무는 그 혜택 제공을 위한 본질적 재원이 미래 과세 등에서 충당될 것

이고, 수급권자가 그 혜택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호주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수급조건이 충족에 따른 지급 확정액만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채로 인식

5. IMF 정부재정통계편람: 사회보장제도

▪IMF 정부재정통계편람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때에 가서야 이를 비용으로 기록

▪국민들은 퇴직급여가 예정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수급권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이를 부기사항(memorandum 

item)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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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연금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되는 연금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와 교환거래의 개념과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 교환거래 성격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인 국가가 퇴직 후 보상할 연금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며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금재원 부족 시 국가가 보전할 의무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으로 산출하므로 

추정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

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제도로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대가성이 있는 교환거래로 보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연금재원 부족 시 국가가 보전할 

의무가 없으며 OECD 가입국들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사례가 없다. 또한 가입자 집단의 다양성으로 변수추정의 불확실성이 커 장래 연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곤란하므로 국가회계기준 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민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사학

연금의 경우 교직원에 대한 고용주체는 학교법인이지만 연금의 운영 및 관리는 국가회계

실체인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는 다르게 고용주체와 

기금의 관리주체가 일치하지 않아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가회계실체는 사학

연금의 관리실체로서 교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래 연금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연금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가 법률 상 임의규정으로 존재하므로 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현재의 의무 및 높은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학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인식 금액을 계산할 경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동일

하게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적용하므로 신뢰성 있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채의 

인식요건과 교환거래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도입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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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국제적 회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교환거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국가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국민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학연금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연금제도이다. 사학연금은 교환거래의 개념은 충족하지 않지만 부채의 인식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연금충당

부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이 될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해

서는 연금재정운영의 계속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석공시사항 및 필수보충정보 

제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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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 산출을 

목적으로 ’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하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 

재정 전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도입되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제도 하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범위 

및 평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44조에서 연금충당부채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현재 부칙에서 이를 유예한 

상태이다.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평가를 위한 방법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회계실체에 포함

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이며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에 포함되는 연금은 주제Ⅰ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금충당부채의 범위가 사전적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법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연금제도란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가

회계기준상 연금제도는 민간 퇴직연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로 분류

되는데,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공적연금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적연금제도가 어떤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채무를 계상해야 할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채무의 개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계산대상과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발생주의 회계를 기 도입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국가회계기준 연금충당부채에 가장 적정한 연금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연금채무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보험수리적 



23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평가방식은 연금채무를 계산하기 위한 현금흐름 추정 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는 

평가방식이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미국공무원연금에서 사용하는 가입연령정상

비용방식과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공공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이 대표

적이다. 두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한 보험

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제2장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가회계기준상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3장 

연금채무의 개념에서는 연금채무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회계기준상 가장 

적정한 연금채무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4장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는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 대해 연구하며 제5장 해외사례 분석

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 도입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적용

하고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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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또는 그 이후에 고용주가 종업원의 과거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퇴직이후의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금이 적립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별도의 기금이 적립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주는 미래의 퇴직급여지급에 대비하여 기금에 기여

금을 납부하며, 당해 기금은 별도의 실체로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제도자산을 투자·관리함으로써 퇴직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의 기여금납부여부에 따라 분담형과 비분담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담형제도의 경우 종업원은 약정에 따라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하기 때문에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퇴직연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비분담형제도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기여금의 전부를 책임지게 된다. 

2. 퇴직연금제도의 분류

(1)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일정한 산정식에 따라 결정된 기여금을 기금에 납부

하게 된다. 산정식에는 종업원의 연령, 근무기간, 고용주의 순이익 및 임금수준 등이 

고려된다. 중요한 것은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산정된 기여금에 대한 납부책임

만을 부담하며 종업원에게 궁극적으로 지급될 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정기여제도에서 종업원이 궁극적으로 지급받게 될 급여는 기여금납부액 및 기금의 

누적이익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금납부액은 독립된 제삼의 실체인 기금관리자에게 

인계되는데 기금관리자는 수익자, 즉 제도가입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관리자는 제도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투자와 급여지급의 책무를 가지며 기금은 

고용주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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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제도에서는 확정기여제도와 상반되게 종업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게 될 

급여가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퇴직 전 최종임금의 함수

로써 정의된다. 확정급여제도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기여금납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기금적립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금적립방식이 채택되든지 간에 해당 기금은 당초 정의된 

급여를 실제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기금의 수익자가 되는 반면, 확정급여제도하에서는 

고용주가 기금의 수익자가 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금의 주된 목적은 제도자산을 

투자·관리함으로써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해 확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 형식적으로 기금은 별개의 실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금

자산과 기금부채가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즉, 확정급여제도가 유효하다면 기금에 어

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주는 당초 정의된 확정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기금자산이 부족하다면 고용주가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기금에 잉여자산이 있다면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기금환수를 통해 고용주가 이를 

되찾을 수 있다.

3.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주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계상

여부이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고용주가 외부의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며 그 기여

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고용

주가 종업원에게 확정급여액에 대한 법적·의제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고용주의 재정

상태표상 부채가 계상된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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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구   분 확정기여제도(DC형) 확정급여제도(DB형)

정의
∙고용주가 별개의 기금에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

제도

기금의 운용주체 ∙외부 기금에서 운용 ∙외부 기금 또는 내부 기금 운용 가능

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

∙기금이 당기와 그 이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 관련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

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주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

∙고용주가 약정한 급여를 전직 또는 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기금

자산이 부족 시 고용주가 추가로 기여

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연금급여액

결정

∙고용주와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나 보험

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고용주와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나 보험

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및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의 추가 부담분

보험수리적 위험 및 

투자위험의 부담주체

∙종업원이 부담

∙보험수리적 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

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

(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

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

∙고용주가 부담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

보다 저조하다면 고용주의 의무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4.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국가회계실체의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분류하는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기금의 운용주체, ②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 ③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 부담주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연금충당부채 계상 대상범위인 

공적연금의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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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의 운용주체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기금의 운용주체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와 분리된 독립 

외부 실체이다.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제도의 경우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내부 기금

에서 운용되므로 기금운용주체 측면에서 볼 때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

연금충당부채의 계상 대상이 되는 연금의 경우 연금재원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한 보전의무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한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회계실체는 연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에 대한 부담의무가 없으므로 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로 

판단하는 경우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3)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 부담주체

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인 보험수리적 

위험과 기여금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위험에 대한 부담주체는 국가회계실체이다. 확정기여

제도의 경우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4)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제도(DB형)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세 가지 특징적 요소로 판단해본 결과 국가회계

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재정상태표상 연금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채무란 재정상태표일까지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해 고용주가 퇴직급여에 대해 의무를 지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채무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연금과 같은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미래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만, 그 지급원인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근무용역 제공

기간에 연금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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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상 확정급여액은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고용주는 기금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종업원에 대

하여 약정급여의 지급을 보장하므로 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 

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연금채무의 측정은 보험수리적 평가가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므로 부채의 인식요건 중 ‘측정의 신뢰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그 수급대상과 연금액 추정 시 고려하는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

지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 연금채무의 개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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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금채무의 개념 

1. 연금채무의 개념

연금채무의 개념은 계산대상범위가 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수급권자에 대해서

인지, 연금제도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연금

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급여수준이 현재 급여수준인지 미래 급여상승효과를 예측하여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연금채무의 크기가 달라진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보장급여채무(VBO : Vested Benefits Obligation)

▪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연금가입자에 대한 미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장점: 다른 대안보다 가정이 적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단점: 연금제도 종료의 가정이 고용주의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현재

시점의 채무로 한정시키는 것은 아님   

□ 누적급여채무(ABO :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연금을 받을 권리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가입자의 현재의 소득수준을 기초로 

산정한 미래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장점: 연금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회계상의 부채로 타당할 수 있음

▪단점: 현재 급여수준을 이용하여 계산된 퇴직시점의 급여의 현재가치를 채무로 

계상함으로 인한 측정상의 왜곡이 발생함

□ 예측급여채무(PBO :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연금을 받을 권리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가입자의 급여 상승예상분을 반영

하여 산정한 미래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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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정부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여 최종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목표액을 채무액의 

개념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며 미래의 자원유출예상액에 미래의 급여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

▪단점: 미래의 급여수준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표 3.1> 연금채무의 개념비교

연금가입자

(미래 급여수준)

예측급여채무
(PBO)

연금가입자

(현재 급여수준)

누적급여채무
(ABO)

연금수급권자

(현재 급여수준)
보장급여채무

(VBO)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계산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채무의 개념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해서는 연금채무의 개념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연금채무의 개념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계산 적용대상과 적용임금수준이 달라지

므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 역시 달라진다. 

연금채무의 개념 선택은 발생주의 도입에 따른 것이므로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 

특성과 국가회계실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적용대상의 

경우 국가회계실체에 계속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종료를 가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므로 연금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임금

수준은 부채의 정의를 고려하여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예상액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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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급여채무의 경우 계속성에 대한 가정이 국가회계실체에 부합하며, 미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연금채무를 측정하므로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라는 부채의 정의에 

보다 부합한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채무금액이 보다 객관적

으로 측정 가능한 보장급여채무(VBO)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금채무의 개념이 확정되면 이를 산출하기 위해 미래 연금지급액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 및 할인이 중요하다. 미래 연금지급액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 및 할인하는 과정이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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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1. 연금채무 및 표준보험료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며 확정급여제도 하에서는 연금채무가 

발생한다. 연금채무는 세 가지 개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연금채무의 

개념을 채택하고 나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

(당기근무원가)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채무란 연금수급권자 및 연금가입자에 대한 과거 근무용역에 대해 고용주가 퇴직 

후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금액이며 표준보험료란 연금채무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중 

평가연도에 배정된 금액을 말한다. 기말 연금채무는 기초연금채무에 당기 연금비용을 

더하고 당기 지급액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연금채무의 변동원인인 연금비용은 표준

보험료(당기근무원가), 이자비용,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구성되며 표준보험료는 연금비용

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금비용 중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를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방

식은 다음과 같다.

<표 4.1>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발생급여평가방식
ex) 예측단위적립방식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예측급여평가방식
ex)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

(Entry Age Normal Co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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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를 기도입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발생급여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과 예측급여평가방식인 가입

연령정상비용방식 두 가지이다. 대부분의 해외사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국가회계기준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2.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⑴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은 연금채무의 개념을 예측급여채무(PBO)로 채택하고 예측

급여를 근무연수로 나눈 방법으로 연금채무를 산정한다.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연금

충당부채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종업원의 현재까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예측급여총액을 추정하고, ②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예측급여총액의 

현재가치를 구한 다음, ③퇴직시점의 예측급여현가액을 전체근무기간의 각 연도에 배분

하고, ④당기 말까지의 기간에 배분된 예측급여현가액의 누계액을 계산하며, ⑤ ④의 

누계액을 당기 말 기준의 현재가치로 재환산하여 연금채무를 측정한다. 

예측단위적립방식(급여/근무연수방식)은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연금회계기준에서 사용

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계산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연금채무가 산출되고 연금채무의 당기 

현재가치 변동액이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가 되는 방법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일정 적립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으로 적립액을 적정

하게 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종업원의 수급권 보장에 있어서 더 우월한 방법

이다. 그리고 미래 지급할 연금채무의 대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로 

인식하게 되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무용역제공과 연금의 지급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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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예측단위적립방식 

(2)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

예측급여평가방식은 종업원의 미래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근무기간에 걸쳐 각 근무기

간의 근무원가가 균등하게 보수(임금)에 대한 근무원가의 비율이 일정하게 퇴직시점의 

예측급여현가액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매 기간의 근무원가가 평준화

된다. 예측급여평가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이다.  

<표 4.3>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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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연금채무를 산출과정에서 표준보험료가 우선적으로 결정

되고 이에 따라 연금채무의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과는 이러한 

점이 차이가 발생한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에서는 연금채무는 총 연금액의 평가시점 

현재가치에서 미래표준보험료 누계액의 평가시점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보험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담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비교해보면 가입

연령정상비용방식은 산출방법의 기본이 보험의 수지상등 원칙1)에 기초를 둔 방법으로 

보험계리적 관점에서 더 우월한 방법이다. 또한 각 기간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므로 예측

단위적립방식에 비해 초기에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1) 수지상등의 원칙은 적립방식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퇴직연금제도내의 총지출(퇴직급여 지급액 및 제도 

운영비용)이 총수입(부담금 및 투자수익)과 같아져야 한다는 부담금 산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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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산정을 위한 가정

  ◦ 근로제공기간 : 5년 (20X1년 ~ 20X5년)

  ◦ 연금은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임금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계산

  ◦ 연간임금은 5000만원이며 향후 매년 10%복리로 상승을 가정

  ◦ 년간 할인율 : 5%

  ◦ 퇴직전최종임금(추정액) : 73,205,000원
  ◦ 연금산정방식: 퇴직전최종임금*근속연수*1%

  ◦ 보험수리적 가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

  ◦ 연금개시일 기준 총연금지급 추정액의 현재가치 : 28,263,499원2)

 

□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

                               예측단위적립방식(PUCM)                               단위: 천원

20×1 20×2 20×3 20×4 20×5

기말연금충당부채 1) 4,651 9,767 15,382 21,535 28,264

기초연금충당부채 - 4,651 9,767 15,382 21,535

연금비용

  이자비용 - 233 488 769 1,077

  당기근무원가 4,651 4,883 5,127 5,384 5,652

1) 매회계연도말 기말연금충당부채 산정

 ◦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                             단위: 천원

20×1 20×2 20×3 20×4 20×5

기초연금충당부채 - 5,115 10,486 16,125 22,046

이자비용 - 256 524 806 1,103

당기근무원가 1) 5,115 5,115 5,115 5,115 5,115

기말연금충당부채 5,115 10,486 16,125 22,046 28,264

1) L(균등원가) × 5.52563(*) = 28,263,499   (*) 연금의종가요소 (5년, 5%)
∴ L = 5,114,982

3. 계산사례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을 보다 구체적

으로 이해하고자 실제 간단한 계산사례를 들어 연금채무와 연금비용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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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단위적립방식 vs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

1) 표준보험료(당기 근무원가)의 비교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표준보험료가 상승하지만,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의 경우 

표준보험료가 매기간 동일함

2) 연금채무의 비교

종업원의 근무기간 초반에는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비해 보다 많은 당기근무원가를 

인식하므로 그 결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이 연금채무가 더 높게 인식됨

 2) 73,205,000×1%×5년×7.72174(*) = 28,263,499

(*) 연금의현가계수 (1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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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의 비교

□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일정 적립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

▪근로자 수급권보장에 초점

▪미래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

하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더 부합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퇴직급여의 인과관계가 명확함

▪채택국가 : 미국회계기준(US-GAAP),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IPSAS), 호주정부회계기준, 뉴질랜드정부회계기준, 영국 공무원연금회계기준

□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

▪일정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

▪안정적 부담금에 초점

▪연금제도내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충실한 방법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므로 초기에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인식

▪채택국가 :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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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사례 분석 

1. 각국의 연금제도 및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도입한 주요국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의 재정상태표상 연금충당부채 계상여부를 검토하고, 각 국가들이 

채택한 연금채무의 개념과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검토하여 국가회계기준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시사점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표 5.1> 주요국 연금충당부채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부채인식여부 인식
연금실체가 

인식(*)
인식 인식 인식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가입연령

정상비용방식

예측단위

적립방식

예측단위

적립방식

예측단위

적립방식

예측단위

적립방식

관련 기준서 (SFFAS No.5)
(IAS26(FReM))

IFRS 도입

(AASB119)

IFRS 도입

(NZ IFRS19)

IFRS 도입

(PS 3250)

IFRS 도입

연금채무개념 PBO(ABO) PBO PBO PBO PBO

(*) 고용실체는 IAS19의 DC plan과 같이 회계처리(Fianancial Reporting Menual, FReM)

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금액을 국가통합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적립부채가 누적급여채무(ABO)보다 

작을 경우 최소한 누적급여채무까지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금

충당부채를 연금실체가 인식하고 있고 고용실체는 국제회계기준서 제19호 종업원급여

(IAS 193))에 따라 확정기여제도(DC)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다. 연금실체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 충당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를 적용하고 있다.

 3) IAS 19 Employee Benefits



40   ｢공적연금회계준칙｣ 마련을 위한 세미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경우 모두 공무원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국가통합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방식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를 적용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크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들과 미국사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들은 국제

회계기준상 종업원급여 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PUCM)과 예측급여채무(PBO)의 

개념을 채택하였으며,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에서는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과 

예측급여채무(PBO)(최소 ABO개념)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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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연금충당부채 계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연금

채무의 개념 및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재무제표에 신뢰성 있는 

연금충당부채 금액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별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제도(DB)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민간의 퇴직연금제도 

개념을 사용하였다. 민간의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해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개념 또한 이러한 민간의 제도와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제도(DB)와 확정기여제도(DC)로 구분된다. 

이 두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큰 차이점은 기금의 운영주체 및 투자위험(보험수리적 

위험 포함)의 귀속주체이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고용주와 별개인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

하여 운영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발생하는 투자위험(보험수리적 위험 포함)은 종업원

에게 귀속된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로 포괄된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계상대상이 되는 연금의 경우 그 기금의 운영

실체가 외부의 별개 기금이 아닌 국가회계실체 자체이며 투자위험(보험수리적 위험 

포함)의 부담주체가 고용주인 국가이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의 보전의무가 있으

므로 확정급여제도로 판단된다.

2. 연금채무의 개념 채택: 예측급여채무(PBO)

확정급여제도인 경우 고용주는 연금채무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게 된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그 계산대상 범위 및 적용임금수준에 따라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연금

채무는 일반적인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채의 정의를 기준

으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연금채무의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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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며 의무 이행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보장급여채무(VBO)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연금채무를 인식하게 

된다. 고용주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에 연금을 지급해야 할 법률적·의제적 의무가 

존재하므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

권자에 대해서만 연금채무를 인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 미취득자에 대한 연금채무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의무가 존재하지만 부채가 미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함

연금채무 계산 시 누적급여채무(ABO)를 적용한다면 그 가정상 미래 급여상승을 반영

하지 않은 연금지급액을 연금채무로 예측하게 된다. 연금채무는 종업원의 근로제공이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인한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의 금액

이지만 그 지급은 미래에 이루어지므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면 미래 지급될 

예상액을 부채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6.1> 연금채무의 개념

계산대상 및 급여상승효과 반영여부 보장급여채무 누적급여채무 예측급여채무

가. 퇴직 연금수급권자

VBO
ABO

PBO

나. 가입근로자

 - 연금수급권 취득자

 - 연금수급권 미취득자

다. 미래 급여상승 반영을 연금지급액 예측시 반영

VBO, ABO 모두 평가일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

PBO 는 미래 급여상승효과가 반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채무의 개념은 부채의 정의에 따라 검토한 결과 발생주의에 더 

부합하는 예측급여채무(PBO)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 초기 도입을 감안하여 채무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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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수적인 보장급여채무(VBO) 개념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실무상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의 검토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4장에서 예측단위적립방식(PUCM)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

(EANCM)을 검토하였다. 두 방법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주요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그 적용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아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을 검토하도록 한다.

(1) 국제적 회계 정합성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기도입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해외사례분석에서 

주요국들의 연금충당부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 공무원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채택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정부부문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도입국들과의 비교가능성 및 국제적 회계 정

합성을 고려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발생주의 회계원칙

연금충당부채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하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효익(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퇴직시점의 예측급여현가액을 전체근무기간에 걸쳐 각 근무

기간의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도록 배분하므로 퇴직급여와 종업원의 근무용역제공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예측단위적립방식은 종업원의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측정하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더 부합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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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해 산정된 연금채무는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과거사건)에 대해 제도규약 상 약속된 급여(현재의무)에 근거하여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으로 회사의 연금채무(미래 자원 유출의 현재가치)를 측정하므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퇴직급여총액을 단순히 전체근무기간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도록 배분한 방법이므로 당해 기간에 발생하는 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4. 결론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회계의 범위에 포함된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

충당부채 계상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금충당부채 계상 대상인 연금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연금채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적합한 연금채무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적합한 연금채무의 개념은 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부합하는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의 대상은 국가회계실체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연금충당부채 금액은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급여상승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개념

이므로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대표적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의 

개념, 사례 및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국제적 

회계 정합성, 발생주의 회계원칙, 부채의 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각 방법을 검토한 

결과 보다 국제적 회계 정합성을 고려하고,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부채의 정의에 더 부합

하는 방식은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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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회계기준 제55조에서는 장기충당부채에 관하여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 및 국민연금의 4대연금(이하 같다)의 구체적 주석 공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회계기준 제54조에서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인 필수보충정보 

중 하나로서 연금보고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대연금에 대한 연금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4대연금의 주석 공시사항 및 연금보고서에 포함될 정보의 내용은 국가회계기준 

제5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재무제표는 비교 대상이 다른 나라의 국가 재무제표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시사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 초기라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4대연금의 

회계처리는 보험수리적 계산과 같은 복잡한 기술이 개입되므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정보의 유용성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시할 

사항을 판별하여 단계적으로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의 유용성 정도를 판단할 때에도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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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4대연금의 공시범위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 비교, 즉 해외 공시관련 

규정 및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공통적 공시사항과 그렇지 않은 공시사항을 분별하고 

국가 재무제표에 반드시 공시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4대연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측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공시범위는 관련성이 있지만 그 주제는 이미 발표

된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공시 관련 규정 및 실제 공시사항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 관련 규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4대연금은 종업원연금1)과 사회연금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재

무제표 표시 및 측정에 대한 관점이 상이하므로 공시사례 조사 및 그에 관한 시사점을 

종업원연금과 사회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4장

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재무제표에 어떤 공시사항이 요구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할 것이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국가의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퇴직급여이므로 국가회계실체의 종업원

연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종업원연금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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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업원연금 공시 해외사례

1. 미국

(1) 재무제표 공시 관련 규정

연방공무원(civilian)을 가입자로 하는 종업원연금제도는 1983.12.31 이전 임용자가 가입한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CSRS)과 1984.1.1 이후 임용자가 가입한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FERS)의 두 가지 제도로 대별되며, 양자 모두 확정급여형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군인(military)을 가입자로 하는 Military Retir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Coast Guard, Foreign Service 등의 종업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FFAS 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라 종업원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며, 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용된 가정(문단67)

∙ 정상원가(이하 문단 72)

∙ 회계연도 중 연금부채에 대한 이자

∙ 회계연도 중 연금제도 변경(또는 새로운 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과거(직전) 서비스 원가

∙ 회계연도 중 보험수리적 이익과 손실

(2) 재무제표 공시 사례

미국 연방정부의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주석15에서 종업원연금제도에 

대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주석에서 공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2). 

 2) 미국 연방정부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15에는 종업원연금 외에도 퇴직후 헬스케어 및 생명보험에 

관련된 공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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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연도말 현재 충당부채

②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2010 회계연도부터 SFFAS 33이 적용되어 보험수리적 손익 중 가정의 변경에 따른 

부분을 재정운영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이에 관한 주석에서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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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경제적 가정

2010 회계연도부터 SFFAS 33이 적용되어 수치가 대폭 변동되었다. SFFAS 33에서는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회계처리지침에서 제공되

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할인율은 시장성 있는 국채의 이자율을 사용하되 기대 현금흐름과 만기가 유사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 기대 현금흐름의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 기간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과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보고일 현재 할인율은 시장성 있는 국채의 현재 또는 최근기간의 가중평균 이자율 보다는 역사적 평균 

이자율을 반영해야 한다.

∙ 역사적 평균 이자율은 최소한 5개 기간의 이자율의 평균치를 사용해야 하며 5개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 역사적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기간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할인기간이 30년이 넘을 경우 해당하는 국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국채이자율을 보정 또는 추정

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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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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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기업의 보험수리적손익 인식에 관한 회계정책

 ⑵ 제도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 설명

 ⑶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기초잔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잔액으로 조정한 내용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보험수리적손익

    ㈓ 급여지급액

    ㈔ 과거근무원가

 ⑸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문단 104A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보상권의 기초잔액에 변동내용을 가감

하여 기말잔액으로 조정한 내용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보험수리적손익

    ㈐ 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로 측정되는 제도와 관련된 환율변동효과

    ㈑ 사용자의 기여금

    ㈒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급여지급액

 ⑺ 다음 각 요소별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총비용과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과목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보험수리적손익

    ㈓ 과거근무원가 

2. 호주, 뉴질랜드, IPSAS

(1) 회계기준상 특징 및 공시 요구사항

호주 및 뉴질랜드3)는 국가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종업원

연금의 공시에 관하여도 IFRS와 규정상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IPSAS는 종업원연금에 

대하여 IPSAS 25 “Employee Benefits”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IAS 19와 거의 

유사하며, 공시사항 규정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 및 IPSAS는 종업원

연금의 재무제표 공시에 관하여 거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IAS 19 문단 120A의 공시 

요구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4).

 3) 영국도 국가회계기준으로 IFRS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통합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IAS 19 등의 공시 요구사항 중 국가회계실체의 종업원연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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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⑻ 다음 각 요소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보험수리적손익

 ⑼ 보험수리적손익을 문단 93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누계액

 ⑽ 지분상품, 채무상품,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등 사외적립자산의 주요 유형별로 각각의 공정가치 또는 

전체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⑾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

    ㈎ 기업이 발행한 각 유형별 금융상품

    ㈏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밖의 자산

 ⑿ 사외적립자산의 전반적인 기대수익률을 결정한 근거에 대한 설명

 ⒀ 사외적립자산과 문단 104A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보상권의 실제수익

 ⒁ 보고기간말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할인율

    ㈑ 미래임금상승률(그리고 제도의 공식적 조항이나 의제적 해석에 의해 미래 급여증가의 근거로 지정

되는 지수나 그 밖의 변수의 예상변동률)

 ⒃ 당 회계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의 금액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및 제도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

    ㈏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에 관련하여 당초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이나 조정비율

 ⒄ 보고기간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금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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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공시사례

호주는 IAS 19와 동등한 호주채택국제회계기준인 AAS 119에 따라 종업원연금의 충당

부채를 인식하되, 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였다. 호주의 2010 회계연도 국가 연결재무제표 주석 37에서 제공하는 종업원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연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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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정책

③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④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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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금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

⑥ 재정상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

⑦ 재정운영표에 인식된 총비용 및 직접 순자산에 반영된 금액과 누계액

⑧ 연금 보유자산 유형별 공정가액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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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연금 보유자산의 실제 수익

⑩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및 기대수익률의 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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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예상 사용자 기여금

사례와 같이 호주는 IAS 19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대부분 주석으로 제공하고 있

으나, 최근 5개 회계연도의 추세 정보는 공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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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질랜드 공시사례

뉴질랜드는 호주와 유사하게 IAS 19와 같은 내용인 NZ IAS 19에 따라 종업원연금의 

충당부채를 인식하되, 연금 보유 자산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 뉴질

랜드의 2010 회계연도 국가 연결재무제표 주석 26에서 제공한 종업원연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연금의 대부분이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GSF)에서 발생한 것

이므로 상세한 정보는 GSF에 대하여만 제공하고 있다.

① 연금제도 개요 및 제도별 부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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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SF의 총부채 및 자산 공정가치

③ GSF와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인식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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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GSF의 보험수리적 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

⑤ GSF의 주요 유형별 보유자산의 내역 및 기대수익률 근거

⑥ GSF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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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GSF의 과거 추세 분석

⑧ 지급예상 시기별 GSF의 할인전 급여부채 내역

사례와 같이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IAS 19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대부분 주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연금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 예상 기여금 내역은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IAS 19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할인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지급

예상 시기별 할인전 급여부채 내역을 주석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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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연금 보유자산의 사외적립자산 여부

미국 연방정부는 독자적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종업원연금을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IFRS를 따르고 있어 준거 기준에 차이가 있다. 중요한 

차이는 미국 연방정부는 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SFFAS 5 문단 68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금 충당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이를 사외

적립자산으로 보아 연금 충당부채에서 차감한 순액을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계상하였

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IAS 19에서 요구하는 사외적립

자산 관련 공시사항을 주석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외적립자산은 IAS 19 문단 7에서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적격

보험계약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제외)으로 설명하고 있다.

 ⑴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기금)가 보유하고 있다.

 ⑵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

(파산의 경우 포함)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반환

될 수 없다.

    ㈎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 또는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

한 경우

    ㈏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정부 모두 종업원연금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분류하였지만 각국의 

종업원연금기금이 위의 요건 중 보고기업(실체)와 법적으로 별개의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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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수리적 손익의 처리

미국 연방정부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연금비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IAS 19의 선택적 대안 중 당기 일괄인식하고 이를 직접 자본에 가감하는 방법을 선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는 미국과 같이 보험수리적 손익을 모두 재정

운영표에서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세 나라 모두 당기 일괄 인식한다는 점에

서는 차이가 없으나, 재정운영표 표시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3) 연금 충당부채 관련 공시 사항의 유사성

위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와 호주·뉴질랜드 간에 연금보유 자산을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아 부채에서 차감하는지의 여부 및 보험수리적 손익의 재정운영표 표시 여부에 대

하여 차이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공시 사항에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세 나라 모두 연금제도의 개요,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연금비용의 구성내용 등의 

정보를 주석 공시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에 관한 

필수적 공시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IAS 19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시사항

뉴질랜드는 IAS 19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및 지급 

예상시기별 할인전 부채금액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관련 공시사항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뉴질랜드만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수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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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연금 공시 해외사례

1. 미국

(1) 사회 연금 공시 관련 규정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연금은 SFFAS 17 “Accounting for Social Insurance”에 따라 회계

처리되며, 관련 공시사항도 이 기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SFFAS 17에서는 사회보

험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대신 재정상태표 다음에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SSI)5)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주석으로 제공하며, 사회보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필수보충정보인 RSI(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에서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SSI는 ①수급권 있는 가입자, ②수급권 없는 가입자중, ③장래 가입자 

유형별로 장래 예측 revenue와 expenditure의 현재가치를 각각 산출하여 과부족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즉, 장래 가입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충당부채 방식보다는 

추계방식에 더 가까운 형태의 재무제표이다. SFFAS 17의 적용범위를 개정한 SFFAS 27 

문단 14에서는 SFFAS 17의 적용범위인 사회보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or Social Security)

∙ Medicare Hospital Insurance (HI)

∙ Medicare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RRB)

∙ Black Lung benefits

∙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general public (UI)

사회보험 중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RRB)는 정부근로자가 아닌 철도노동자의 연금,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유사점이 있다.

 5) SFFAS 17에서는 required supplementary stewardship information (RSSI)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SFFAS 25

에서 기본재무제표에 첨부되도록 개정하였다.



68   ｢공적연금회계준칙｣ 마련을 위한 세미나

2010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무제표에 포함된 SSI는 다음과 같으며, 설명한 바와 같이 

장래 가입자(future participants)를 포함하여 추정한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차액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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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무제표 주석 26에서는 SSI에 대한 설명 등을 주석으

로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SSI를 작성·보고하지 않는다면 공시되지 않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적으므로 주석 26에 기재된 내용은 별첨 

자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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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FAS 17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지만, 미래 가입자를 포함한 수급

자와 관련된 미래 현금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주석 및 RSI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부채로 인식한 

것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SFFAS 17 제정 과정에서 극단적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결과이다. SFFAS 17 부록 A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극도로 양극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4.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들 이슈에 대한 감정의 강도를 인식하고 있다. 위원

회는 양극화된 견해에 직면하여 왔다. 한편에서는 현재의 가입자에게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급부액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기적인 부담(즉, 회계기간 말에 기간이 도래하고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넘어선)은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이러한 금액은 RSSI로서 보고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80. 위원회는 위원회가 한편이 다른 편의 시점을 설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보험 프로그램 -특히 Social 

Security 및 Medicare-이 통합재무제표에서 인식되어야 할 연방 부채를 구성한다는 그리고 

폐쇄그룹이 이러한 부채의 최선의 측정치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한편에 있다. 이들은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모든 목적에 대한 현금유출의 추정치가 또한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지속가능성과 재무상태에 대한 모든 측정치가 의미 있게 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반대편 축에는 폐쇄그룹 측정치가 

의미가 없거나 잠재적으로 오도될 수 있고 재무보고서에 전혀 공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 자들이 있다.

81. 위원회는 양자의 접근방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함께 사용될 때 데이터가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earned right)” 측정치는 프로

그램의 재원충당 방법을 모르는 정보이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금액을 발생시킨다. 양측이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측이 옳고 다른 측이 틀렸

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실증적 증거도 제공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방법은 폐쇄그룹 데이터가 Social Security 및 기타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균형 잡힌 RSSI의 공시 패키지의 일부로서 대차대조표 외에서 보고되는 것

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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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SFFAS 17은 사회보험이 부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SFFAS 

17은 일정부분 사회보험이 잠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호주, 뉴질랜드

(1) 회계기준의 특징

호주와 뉴질랜드의 중앙정부 모두 회계기준으로 IFRS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회연금 

관련 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거나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으며,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다. 사회연금을 우발

부채로 주석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미이행 계약 또는 정책공약과 같은 성격인 것

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각국

에서 채택한 IFRS에 별도 문단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2) 호주

호주 중앙정부의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1에서는 Personal Benefit에 대하여 

정부가 금전적 이전을 직접 제공하였을 때 인식하며, 기간제인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연금의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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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호주채택국제회계기준인 AASB 137에 호주 고유의 문단을 추가하여 정부

부문의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있다. AASB 137 문단 Aus26.1에서는 예산정책, 

선거공약 등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는 현재시점에 구속력있는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부채는 회계실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거의 없어야만 인식하는 것인데, 정부는 미래 보고기간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감소시킬 의무를 현재 시점에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현재의무는 그 지급기간 동안 수혜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보조금 수혜자가 보조금 수혜조건 등을 충족하거나 보조금

협약에서 요구한 서비스나 설비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정부는 장기간의 공공정책 협약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감소시킬 현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현재 또는 

과거기간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만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Aus26.2에서는 반대로 회계실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회피할 재량권이 거의 

없다면 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재해 발생시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무적 지원의 규모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에만 부채를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채택국제회계기준 AASB 137은 미래에 지출할, 사회연금을 포함한 사

회복지지출은 현재시점의 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 계상을 하지 않음은 물론 우발부

채로 주석공시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정부의 2010 회계연도 주석 1에서는 뉴질랜드 연금을 포함한 복지지

출은 수혜신청기간이 도래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식하도록 하여 관련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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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도 호주와 비슷하게, 뉴질랜드채택 국제회계기준인 NZ IAS 37에 고유 문단을 

추가하여 정부부문의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있다. NZ IAS 37 문단 NZ 1.1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경우 NZ IAS 37은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법령에 기술된 

의무의 회계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이행계약은 계약당사자 모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한 정도로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한 계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단 NZ 3.1에서는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법령에 기술된 중앙정부의 

의무란 중앙정부가 미래기간에, 본질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조달할 재원을 사용하여 

그 미래기간에 지역사회에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지만, 수혜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전받을 수혜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단 NZ 3.2에서는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지역사회가 

세법 등에 따라 미래에 중앙정부에 총량적 의미의 재원을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가로 미래에 지역사회에 재화,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미래 사회복지지출을 

부담하는 의무(실업급여, 가족수당 및 노령연금 등) 및 미래에 보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포함하며, 사회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근본적 재원은 미래의 과세에서 

충당될 것이고, 수혜자가 그 혜택의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단 NZ 3.3에서는 미이행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중앙정부의 의무에 대하여 NZ 

IAS 37 적용을 제외한 것은 장래에 제공될 혜택의 수혜자가 이미 자격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이 기준 도입 시점의 관행과 다른 결과를 얻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중앙정부의 재무보고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후속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NZ IAS 37의 적용범위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사회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미이행계약이므로 재무

제표에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물론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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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며 그 완료 전까지 우발부채에 관한 기준서인 NZ IAS 37의 적용을 유예한다는 입

장이기도 하다.

3. IPSAS

(1) IPSAS 공개초안 34

IPSASB는 2008년 사회수혜금6)에 관한 기준서인 IPSAS ED34 “Social Benefits: 

Disclosure of Cash Transfers to Individuals or Households”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다. 공개초안 34는 제목에서 표방하는 바와 같이 사회수혜금을 적극적

으로 부채로 계상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 주석공시사항에 대하여만 다루는 

기준서이다.

공개초안 3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수혜금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서이며, 사회수혜금 관련 부채·

비용의 인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② 사회적 위협 해소를 위해 비교환거래로 제공되는 사회수혜금을 현금이전(Cash 

transfer), 집합재·서비스(Collective goods and services) 및 개별재·서비스(Individual 

goods and services)로 구분한다.

③ 공개초안 34는 비교환거래인 현금이전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종업원 종업원 근로

제공 대가 등 교환거래인 현금이전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④ 수급자가 이전받은 자원 사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현금이전과 

개별재·서비스를 구분하며, 재량권 있으면 현금이전, 재량권 없으면 개별재·

서비스이다.

⑤ 공시요구사항

∙보고일 현재 수급자·가구에 대한 예상이전금액의 현재가치

∙보고일 현재 수급자·가구수

 6) Social Benefits의 개념을 번역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재정통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국민

계정에서 사용하는 번역용어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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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산정 등 측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

∙직전 보고일 후 가정 변화에 따른 효과(할인율 변동과 기타로 구분)

∙보험계리인 사용 여부 및 고용인 또는 외부인인지의 여부

∙사회수혜금 관련 비용·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정책, 인식된 금액

⑥ 예상이전금액의 측정 등

∙예상이전금액은 보고일 현재 수급자·가구의 미래 추정 수급중단시점까지 지

속적 수급 기준으로 측정한 사회수혜금 예상 지급액이다.

∙지속적 수급 기준이란 추정 수급중단시점까지는 계속 사회수혜금을 수급할 것

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2년 뒤에 중단될 것이라 추정하였다면 보고일 

후 2년간은 계속 지급할 것으로 보고 예상이전금액을 추정하며, 미래 수급권 

중단후 재수급받는 것은 추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2) IPSAS 공개초안 34에 따른 주석공시 사례

IPSAS 공개초안 45에서는 사회수혜금과 관련된 공공부문실체의 공시 요구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a) 프로그램 주관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한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일반적 사항

(b) 문단 30,44에 따라 결정된 예상이전금액의 현재가치

(c) 보고일 현재 각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수급권자 및 수급권가구의 수

(d) 보고일 현재 사용된 주요 가정. 보고일 현재 수급권 있는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예상이전금액의 현재가치 

할인시 적용한 할인율 및 국채수익률이 아닌 할인율 적용시 할인율의 근거 등을 포함

(e) 미래에 수혜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준

(f) 직전 보고일 이후 주요 가정의 변화와 그 재무적 영향(할인율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과 다른 주요 

가정의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별)

(g) 주요 가정의 결정에 적격성 있는 보험계리인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사용되었다면 보험계리인이 

보고실체의 고용인인지 아니면 외부인인지의 여부

(h) 보고일 이후 중단된 제도

(i) 회계실체의 현금이전 관련 비용 및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정책과 보고기간의 현금이전과 관련하여 프로

그램별로 재정운영표에 인식된 비용 금액 및 재정상태표에 인식된 부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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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PSAS 공개초안 34 부록에서는 실업수혜금과 사회보장연금의 주석 공시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 중 실업수혜금 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업수혜금 프로그램의 일반적 사항 및 수급요건

실업수혜금은 주관 법률인 고용법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주요 수급요건은 18세 

이상이면서 은퇴연령에 미달하고, 7일 동안 유급고용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구직 가능

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이 있어야 한다.

② 공시사항에 적용된 방법 등에 대한 설명

공시사항은 보고일 현재 수급자격을 충족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가구에 대해 지급

할 예상이전금액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업수혜금 추정액은 총액이며, 다른 

계층의 정부로부터의 과세, 처분 및 이전과 같은 유입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

한 것이며, 개인의 소득세나 기타 공제액 미지급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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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고일 현재 수급권자 수

④ 수급자와 관련된 주요 가정

이 가정은 지속적 수급 기준과 관련된 가정으로, 보고일 현재 수급자중 미래에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규모에 대한 가정하여 예상이전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에서는 당기말 현재 수급자의 40%는 1년 내에, 35%는 3년 내에, 10%는 

5년 내에 수급이 중단될 것이며, 나머지 15%는 5년 후에도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

하였다.

⑤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

사례에서는 실업수혜금이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상승할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수치는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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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할인율에 대한 가정

사례에서는 보고일 직후 수년간의 현금유출흐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그 이후 연도이후 발생할 것보다 번거롭기 때문에 위험 조정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⑦ 가정 변화에 따른 효과

사례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감소액이 101백만이며, 다른 가정 변동에 따른 비

용증가액이 58백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⑧ 외부계리인 사용 등에 관한 공시

사례에서는 추정에 외부계리인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⑨ 부채 및 비용 인식 기준과 금액

사례에서는 지급기일 도래기준에 따라 실업수혜금 관련 부채 및 비용을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80   ｢공적연금회계준칙｣ 마련을 위한 세미나

(3) IPSAS 공개초안 34의 한계점

IPSAS 공개초안 34는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결론도출근거 등을 통하여 IPSASB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① 사회수혜금 관련 부채 등 인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IPSASB는 국가별로 사회수혜금 종류가 다양하여 일관된 기준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공개초안 34를 첫 단계로 진행한 것이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② 최소한의 금액만을 공시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보고일 현재 수급자에 대한 예상지급액만을 주석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IPSASB는 

IPSAS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장기추계에 관한 공시 요구가 없다.

IPSASB는 적절한 장기추계 시스템이 없을 가능성 감안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보충적으로 장기추계에 관한 공시를 권장하고 있다.

(4) IPSAS 공개초안 34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IPSAS 공개초안 34에 대하여 30개의 의견이 회신되었으며, 이중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이 아니거나, 동의여부가 불문명한 6개를 제외한 24개의 유효응답을 토대로 공개

초안에 대한 전반적 동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개의 응답은 IPSAS 공개초안 

34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14개의 응답은 지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지하지 않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부문의 유효응답 14개 중 공개초안 34를 지지하는 응답은 3개에 불과하며, 

3개 중 2개는 영국 정부부문의 응답이었다. 반면, 민간부문의 유효응답 10개 중 공개

초안 34를 지지하는 응답은 7개로 나타났다. 즉 정부부문은 대체로 IPSAS 공개초안 34를 

지지하지 않지만, 민간부문은 대체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IPSAS 공개초안 34를 지지하지 않는 정부부문도 IPSASB의 장기재정지속성 프로젝트는 

모두 지지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 공개초안 34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분적 

정보의 공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며, 장기재정지속성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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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재무부(Treasury)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재무부는 공개초안 34가 적합한 첫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안의 내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견해로는 IPSASB는 공개초안 34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재무부는 IPSASB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consultation 

paper에서 제기된 사회수혜금의 인식과 측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

다고 믿는다.

우리의 견해로는 ED34에서 제안된 공시사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시 요구 금액이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인식될 부채를 대표하지 않는다.

 ∙사회수혜금 프로그램 관리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사회수혜금 프로그램의 장래 지속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의 견해로는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 형태가 사회수혜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것이다.

4. 시사점

(1) 후속연구의 필요성

SFFAS 17도 그 결론도출근거에 나타난 것처럼 격렬한 의견대립 결과의 산물이며, 

뉴질랜드의 NZ IAS 37이나 IPSAS 공개초안 34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수혜금에 관하

여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사회수혜금 관련 프로그램

이 다양하여 일관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는 주석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IPSASB는 

최소금액을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각국의 정부부문은 

IPSASB의 최소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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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일관된 입장

사례조사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정부는 공통적으로 사회수혜금 관련 

주석공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보이용자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관점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금주의 

보고를 용인하거나 국가회계실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주석공시를 생략

하고 있어 같은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비교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나라 정부도 사회연금의 우발채무 주석공시에 관하여는 거부하는 

관점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성격에 관한 시사점

미국 연방정부의 Railroad Retirement는 정부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운용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유사점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의 SFFAS에서 이를 

사회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종업원연금이 아닌 사회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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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4대연금의 재무제표 공시범위

1. 종업원연금

(1) 주석 공시사항

해외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적 공시 사항은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내용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국가

회계실체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각 연금이 

보유한 자산은 IAS 19에서 정의하는 사외적립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연금이 보유한 자산은 연금충당부채의 차감항목이 될 수 없으며, 관련 주석 

공시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IAS 19에 따른 과거 5년간 추세 정보는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추세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무 적용성을 고려하여 중기 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정부에서 공시하는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및 지급 

예상시기별 할인전 부채 금액 정보는 유용할 수 있지만,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 

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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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해외 사례에서는 종업원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보충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연금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한다는 관점에서 주석 공시

사항과 차별성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사업의 개요

∙연금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연금사업 운용의 성과

∙보유중인 투자자산의 구성

연금이 보유한 자산을 IAS 19의 사외적립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관련 

정보는 중요성이 있으므로 필수보충정보인 연금보고서에서 연금 보유자산 및 운용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연금

(1) 주석 공시사항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미국 연방정부는 사회보험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를 인식

하지는 않지만 절충적 관점에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는 입장이며, 호주 및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은 정책공약 또는 미이행계약의 성격이므로 현재시점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채인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IPSAS는 

보고일 현재 수급권자에 대한 장래 수급권지속 기준 예상이전금액을 주석으로 공시

하도록 하는 입장이지만 IPSAS의 제안에 대하여 각국의 정부는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뉴질랜드의 NZ IAS 37 또는 IPASA 공개초안 34에서는 사회보장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후속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사회연금의 부채인식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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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적 비교가능성 관점에서 사회연금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장기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연금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사회연금에 관한 보충적 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가 유일하며, 

매우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SI는 추계방식에 기반한 보고서이므로 사회연금 

관련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연금의 장기

추계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금이 보유한 자산의 

구성 및 운용성과는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이므로 종업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연금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사업의 개요

∙연금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연금사업 운용의 성과

∙보유중인 투자자산의 구성

∙연금사업의 장기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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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010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무제표 주석 26

① SSI에 대한 설명

② Trust Fund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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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ocial Security 및 Medicare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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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ocial Security 및 Medicare에 사용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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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Railroad Retirement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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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Railroad Retirement에 사용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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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Black Lung.Disability Benefit Program에 대한 설명

⑧ Black Lung.Disability Benefit Program에 사용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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